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8. 7.>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

자화합물은 제외한다.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

한 화학물질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서는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물용해도가 1㎎/L 미만인 화학물질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

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9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작성방법에서 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

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ᆞ신고한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확인한 자료(시험자료ᆞ비시험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자료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